
KB자산운용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 포함) 변경 안내 

 

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 포함) 변경을 안내해 드립니다. 

 

1. 대상 펀드 및 변경 내용 

- KB RISE 200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(주식) 

구분 변경전 변경후 

신탁계약서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생략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으로 

보유하고 있는 현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

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

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

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

 

 

 

17. ~ 19. 생략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좌동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에서 

취득한 배당금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

한도로 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율을 최소

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배일

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

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이 경우 투자신탁분배금

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

수 있다. 

17. ~ 19. 좌동 

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집합투자업자는 

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

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

1. ~ 9. 생략 

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집합투자업자는 

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

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

1. ~ 9. 좌동 

(신설) 10. 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 매

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

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%이하로 한다. 
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

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

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

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

지 아니하다. 

1. ~ 5. 생략 
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

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

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

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

지 아니하다. 

1. ~ 5. 좌동 

(신설) 6. 파생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

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

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

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

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

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

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

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

자에게 분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

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

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



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

보한다. 

1. ~ 2. 생략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을 

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

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

1. ~ 2. 좌동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[이자수입 및 배당이익(다

만, 제4호에 따른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)

은 제외한다] 

(신설) 4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

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

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

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

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

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

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

(신설)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

투자신탁분배금과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에서 취

득한 배당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

도로 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

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

이익금(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를 포함한다)을 

초과할 수 있다. 

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

한 투자신탁분배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

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제36조(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

의 시효 등) ①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

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(제33조 내

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

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

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

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

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

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제36조(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) 

①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

지급개시일(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

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

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

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

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

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

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

투자설명서 

책임운용전문인력: 노아름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김동환 

책임운용전문인력: 김동환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이도진 

수익률 변동성: 37.97% 수익률 변동성: 40.91% 

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

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 

※ 위험등급 변경 없음 

 

 

 



- KB RISE 중국본토 대형주 CSI100 증권 상장지수 자투자신탁(주식) 

구분 변경전 변경후 

신탁계약서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생략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으로 

보유하고 있는 현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

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

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

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

 

 

 

17. ~ 19. 생략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좌동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에서 

취득한 배당금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

한도로 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율을 최소

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배일

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

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이 경우 투자신탁분배금

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

수 있다. 

17. ~ 19. 좌동 

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집합투자업자는 

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

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

1. ~ 2. 생략 

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집합투자업자는 

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

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

1. ~ 2. 좌동 

(신설) 3.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

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

총액을 뺀 가액의 10%이하로 한다.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

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

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

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

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

보한다. 

1. ~ 2. 생략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

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

자에게 분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

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

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

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

1. ~ 2. 좌동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[이자수입 및 배당이익(다

만, 제4호에 따른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)

은 제외한다] 

(신설) 4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

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

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

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

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

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

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

(신설)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



 

 

 

 

 

 

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을 

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

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투자신탁분배금과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에서 취

득한 배당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

도로 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

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

이익금(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를 포함한다)을 

초과할 수 있다. 

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

한 투자신탁분배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

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제36조(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

의 시효 등) ①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

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(제33조 내

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

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

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

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

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

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제36조(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) 

①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

지급개시일(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

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

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

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

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

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

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

투자설명서 

책임운용전문인력: 노아름/문인규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배호진/황상욱 

책임운용전문인력: 배호진/문인규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김동희/황정민 

수익률 변동성: 38.94% 수익률 변동성: 35.16% 

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

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 

※ 위험등급 변경 없음 

 

- KB RISE 주식혼합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(주식혼합-파생형) 

구분 변경전 변경후 

신탁계약서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생략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으로 

보유하고 있는 현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

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

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

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

 

 

 

17. ~ 19. 생략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좌동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에서 

취득한 배당금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

한도로 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율을 최소

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배일

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

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이 경우 투자신탁분배금

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

수 있다. 

17. ~ 19. 좌동 


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

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

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

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

지 아니하다. 

1. ~ 7. 생략 

8. 집합투자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

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

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

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

9. ~ 10. 생략 
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

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

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

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

지 아니하다. 

1. ~ 7. 좌동 

8. 삭제 

 

 

 

9. ~ 10. 좌동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

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

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

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

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

보한다. 

1. ~ 2. 생략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을 

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

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

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

자에게 분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

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

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

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

1. ~ 2. 좌동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[이자수입 및 배당이익(다

만, 제4호에 따른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)

은 제외한다] 

(신설) 4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

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

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

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

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

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

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

(신설)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

투자신탁분배금과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에서 취

득한 배당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

도로 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

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

이익금(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를 포함한다)을 

초과할 수 있다. 

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

한 투자신탁분배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

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제36조(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

의 시효 등) ①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

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(제33조 내

제36조(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) 

①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

지급개시일(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



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

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

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

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

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

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

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

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

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

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

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

투자설명서 

책임운용전문인력: 노아름/정상우 책임운용전문인력: 김동환/정상우 

수익률 변동성: 26.72% 수익률 변동성: 27.70% 

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

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 

※ 위험등급 변경 없음 

 

- KB RISE 채권혼합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(채권혼합-파생형) 

구분 변경전 변경후 

신탁계약서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생략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으로 

보유하고 있는 현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

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

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

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

 

 

 

17. ~ 19. 생략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좌동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에서 

취득한 배당금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

한도로 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율을 최소

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배일

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

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이 경우 투자신탁분배금

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

수 있다. 

17. ~ 19. 좌동 
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

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

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

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

지 아니하다. 

1. ~ 7. 생략 

8. 집합투자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

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

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

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

9. ~ 10. 생략 
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

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

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

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

지 아니하다. 

1. ~ 7. 좌동 

8. 삭제 

 

 

 

9. ~ 10. 좌동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

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

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



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

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

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

보한다. 

1. ~ 2. 생략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을 

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

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자에게 분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

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

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

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

1. ~ 2. 좌동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[이자수입 및 배당이익(다

만, 제4호에 따른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)

은 제외한다] 

(신설) 4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

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

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

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

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

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

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

(신설)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

투자신탁분배금과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에서 취

득한 배당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

도로 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

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

이익금(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를 포함한다)을 

초과할 수 있다. 

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

한 투자신탁분배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

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제36조(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

의 시효 등) ①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

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(제33조 내

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

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

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

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

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

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제36조(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) 

①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

지급개시일(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

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

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

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

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

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

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

투자설명서 

책임운용전문인력: 노아름/정상우 책임운용전문인력: 김동환/정상우 

수익률 변동성: 12.33% 수익률 변동성: 13.62% 

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

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 

※ 위험등급 변경 없음 



- KB RISE 미국S&P원유생산기업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(합성 H) 

구분 변경전 변경후 

신탁계약서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생략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으로 

보유하고 있는 현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

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

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

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

 

 

 

17. ~ 19. 생략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좌동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에서 

취득한 배당금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

한도로 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율을 최소

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배일

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

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이 경우 투자신탁분배금

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

수 있다. 

17. ~ 19. 좌동 
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

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

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

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

지 아니하다. 

1. ~ 8. 생략 

9. 집합투자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

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

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

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
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

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

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

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

지 아니하다. 

1. ~ 8. 좌동 

9. 삭제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

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

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

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

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

보한다. 

1. ~ 2. 생략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 

 

 

 

 

 

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

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

자에게 분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

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

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

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

1. ~ 2. 좌동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[이자수입 및 배당이익(다

만, 제4호에 따른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)

은 제외한다] 

(신설) 4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

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

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

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

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



 

 

 

 

 

 

 

 

 

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을 

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

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

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

(신설)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

투자신탁분배금과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에서 취

득한 배당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

도로 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

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

이익금(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를 포함한다)을 

초과할 수 있다. 

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

한 투자신탁분배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

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제36조(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

의 시효 등) ①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

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(제33조 내

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

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

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

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

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

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제36조(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) 

①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

지급개시일(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

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

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

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

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

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

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

투자설명서 

책임운용전문인력: 노아름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강신영 

책임운용전문인력: 강신영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강민아 

수익률 변동성: 73.02% 수익률 변동성: 57.75% 

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

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 

※ 위험등급 변경 없음 

 

- KB RISE V&S 셀렉트밸류 채권혼합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(채권혼합) 

구분 변경전 변경후 

신탁계약서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생략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으로 

보유하고 있는 현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

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

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

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

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좌동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에서 

취득한 배당금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

한도로 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율을 최소

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배일

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

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이 경우 투자신탁분배금



 

 

17. ~ 19. 생략 

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

수 있다. 

17. ~ 19. 좌동 

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집합투자업자는 

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

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

1. ~ 8. 생략 

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집합투자업자는 

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

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

1. ~ 8. 좌동 

(신설) 9. 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 매매

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

채총액을 뺀 가액의 10%이하로 한다.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

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

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

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

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

보한다. 

1. ~ 2. 생략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을 

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

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

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

자에게 분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

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

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

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

1. ~ 2. 좌동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[이자수입 및 배당이익(다

만, 제4호에 따른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)

은 제외한다] 

(신설) 4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

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

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

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

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

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

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

(신설)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

투자신탁분배금과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에서 취

득한 배당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

도로 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

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

이익금(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를 포함한다)을 

초과할 수 있다. 

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

한 투자신탁분배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

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제36조(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

의 시효 등) ①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

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(제33조 내

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

제36조(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) 

①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

지급개시일(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

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



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

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

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

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

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

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

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

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

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

투자설명서 

책임운용전문인력: 노아름/정상우 책임운용전문인력: 김동환/정상우 

수익률 변동성: 15.51% 수익률 변동성: 16.13% 

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

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 

※ 위험등급 변경 없음 

 

- KB RISE 차이나HSCEI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(주식)(H) 

구분 변경전 변경후 

신탁계약서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생략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으로 

보유하고 있는 현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

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

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

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

 

 

 

17. ~ 19. 생략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좌동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에서 

취득한 배당금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

한도로 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율을 최소

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배일

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

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이 경우 투자신탁분배금

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

수 있다. 

17. ~ 19. 좌동 
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

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

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

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

지 아니하다. 

1. ~ 8. 생략 

9. 집합투자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

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

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

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

10. ~ 11. 생략 
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

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

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

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

지 아니하다. 

1. ~ 8. 좌동 

9. 삭제 

 

 

 

10. ~ 11. 좌동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

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

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

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

자에게 분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

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

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

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

보한다. 

1. ~ 2. 생략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을 

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

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

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

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

1. ~ 2. 좌동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[이자수입 및 배당이익(다

만, 제4호에 따른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)

은 제외한다] 

(신설) 4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

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

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

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

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

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

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

(신설)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

투자신탁분배금과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에서 취

득한 배당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

도로 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

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

이익금(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를 포함한다)을 

초과할 수 있다. 

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

한 투자신탁분배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

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제36조(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

의 시효 등) ①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

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(제33조 내

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

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

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

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

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

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제36조(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) 

①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

지급개시일(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

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

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

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

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

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

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

투자설명서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노아름 부책임운용전문인력: 김동희 

수익률 변동성: 49.96% 수익률 변동성: 40.60% 

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

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 

※ 위험등급 변경 없음 

 



- KB RISE 200선물레버리지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 

구분 변경전 변경후 

신탁계약서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생략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으로 

보유하고 있는 현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

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

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

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

 

 

 

17. ~ 19. 생략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좌동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에서 

취득한 배당금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

한도로 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율을 최소

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배일

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

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이 경우 투자신탁분배금

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

수 있다. 

17. ~ 19. 좌동 
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

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

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

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

지 아니하다. 

1. ~ 6. 생략 

7. 집합투자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

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

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

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
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

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

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

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

지 아니하다. 

1. ~ 6. 좌동 

7. 삭제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

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

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

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

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

보한다. 

1. ~ 2. 생략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 

 

 

 

 

 

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

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

자에게 분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

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

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

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

1. ~ 2. 좌동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[이자수입 및 배당이익(다

만, 제4호에 따른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)

은 제외한다] 

(신설) 4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

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

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

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

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



 

 

 

 

 

 

 

 

 

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을 

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

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

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

(신설)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

투자신탁분배금과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에서 취

득한 배당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

도로 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

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

이익금(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를 포함한다)을 

초과할 수 있다. 

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

한 투자신탁분배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

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제36조(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

의 시효 등) ①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

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(제33조 내

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

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

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

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

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

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제36조(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) 

①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

지급개시일(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

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

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

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

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

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

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

투자설명서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신현우 부책임운용전문인력: 이도진 

수익률 변동성: 77.13% 수익률 변동성: 83.00% 

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

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 

※ 위험등급 변경 없음 

 

- KB RISE 200선물인버스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 

구분 변경전 변경후 

신탁계약서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생략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으로 

보유하고 있는 현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

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

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

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

 

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좌동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에서 

취득한 배당금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

한도로 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율을 최소

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배일

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

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이 경우 투자신탁분배금

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



 

17. ~ 19. 생략 

수 있다. 

17. ~ 19. 좌동 
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

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

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

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

지 아니하다. 

1. ~ 6. 생략 

7. 집합투자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

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

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

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
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

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

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

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

지 아니하다. 

1. ~ 6. 좌동 

7. 삭제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

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

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

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

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

보한다. 

1. ~ 2. 생략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을 

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

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

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

자에게 분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

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

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

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

1. ~ 2. 좌동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[이자수입 및 배당이익(다

만, 제4호에 따른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)

은 제외한다] 

(신설) 4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

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

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

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

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

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

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

(신설)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

투자신탁분배금과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에서 취

득한 배당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

도로 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

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

이익금(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를 포함한다)을 

초과할 수 있다. 

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

한 투자신탁분배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

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제36조(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

의 시효 등) ①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

제36조(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) 

①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



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(제33조 내

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

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

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

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

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

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지급개시일(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

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

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

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

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

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

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

투자설명서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신현우 부책임운용전문인력: 이도진 

수익률 변동성: 36.64% 수익률 변동성: 40.28% 

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

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 

※ 위험등급 변경 없음 

 

- KB RISE 200선물인버스2X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 

구분 변경전 변경후 

신탁계약서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생략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으로 

보유하고 있는 현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

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

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

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

 

 

 

17. ~ 19. 생략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좌동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에서 

취득한 배당금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

한도로 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율을 최소

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배일

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

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이 경우 투자신탁분배금

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

수 있다. 

17. ~ 19. 좌동 
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

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

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

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

지 아니하다. 

1. ~ 6. 생략 

7. 집합투자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

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

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

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
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

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

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

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

지 아니하다. 

1. ~ 6. 좌동 

7. 삭제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

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

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



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

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

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

보한다. 

1. ~ 2. 생략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을 

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

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자에게 분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

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

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

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

1. ~ 2. 좌동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[이자수입 및 배당이익(다

만, 제4호에 따른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)

은 제외한다] 

(신설) 4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

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

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

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

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

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

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

(신설)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

투자신탁분배금과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에서 취

득한 배당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

도로 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

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

이익금(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를 포함한다)을 

초과할 수 있다. 

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

한 투자신탁분배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

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제36조(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

의 시효 등) ①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

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(제33조 내

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

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

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

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

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

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제36조(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) 

①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

지급개시일(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

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

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

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

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

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

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

투자설명서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신현우 부책임운용전문인력: 이도진 

수익률 변동성: 72.92% 수익률 변동성: 81.02% 

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

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 

※ 위험등급 변경 없음 



- KB RISE 헬스케어 채권혼합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(채권혼합) 

구분 변경전 변경후 

신탁계약서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생략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으로 

보유하고 있는 현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

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

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

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

 

 

 

17. ~ 19. 생략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좌동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에서 

취득한 배당금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

한도로 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율을 최소

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배일

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

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이 경우 투자신탁분배금

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

수 있다. 

17. ~ 19. 좌동 

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집합투자업자는 

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

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

1. ~ 8. 생략 

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집합투자업자는 

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

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

1. ~ 8. 좌동 

(신설) 9. 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 매매

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

채총액을 뺀 가액의 10%이하로 한다.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

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

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

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

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

보한다. 

1. ~ 2. 생략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

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

자에게 분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

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

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

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

1. ~ 2. 좌동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[이자수입 및 배당이익(다

만, 제4호에 따른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)

은 제외한다] 

(신설) 4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

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

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

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

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

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

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

(신설)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



 

 

 

 

 

 

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을 

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

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투자신탁분배금과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에서 취

득한 배당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

도로 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

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

이익금(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를 포함한다)을 

초과할 수 있다. 

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

한 투자신탁분배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

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제36조(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

의 시효 등) ①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

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(제33조 내

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

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

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

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

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

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제36조(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) 

①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

지급개시일(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

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

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

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

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

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

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

투자설명서 

책임운용전문인력: 노아름/정상우 책임운용전문인력: 김동환/정상우 

수익률 변동성: 17.73% 수익률 변동성: 17.20% 

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

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 

※ 위험등급 변경 없음 

 

- KB RISE 미국장기국채선물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(채권-파생형)(H) 

구분 변경전 변경후 

신탁계약서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생략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으로 

보유하고 있는 현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

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

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

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

 

 

 

17. ~ 19. 생략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좌동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에서 

취득한 배당금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

한도로 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율을 최소

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배일

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

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이 경우 투자신탁분배금

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

수 있다. 

17. ~ 19. 좌동 
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 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



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

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

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

지 아니하다. 

1. ~ 7. 생략 

8. 집합투자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

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

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

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

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

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

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

지 아니하다. 

1. ~ 7. 좌동 

8. 삭제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

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

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

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

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

보한다. 

1. ~ 2. 생략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을 

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

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

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

자에게 분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

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

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

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

1. ~ 2. 좌동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[이자수입 및 배당이익(다

만, 제4호에 따른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)

은 제외한다] 

(신설) 4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

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

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

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

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

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

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

(신설)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

투자신탁분배금과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에서 취

득한 배당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

도로 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

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

이익금(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를 포함한다)을 

초과할 수 있다. 

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

한 투자신탁분배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

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제36조(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

의 시효 등) ①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

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(제33조 내

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

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

제36조(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) 

①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

지급개시일(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

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

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



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

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

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

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

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

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

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

투자설명서 

책임운용전문인력: 노아름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강신영 

책임운용전문인력: 강신영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강민아 

수익률 변동성: 27.12% 수익률 변동성: 25.35% 

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

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 

※ 위험등급 변경 없음 

 

- KB RISE 미국장기국채선물 인버스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(채권-파생형)(H) 

구분 변경전 변경후 

신탁계약서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생략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으로 

보유하고 있는 현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

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

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

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

 

 

 

17. ~ 19. 생략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좌동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에서 

취득한 배당금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

한도로 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율을 최소

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배일

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

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이 경우 투자신탁분배금

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

수 있다. 

17. ~ 19. 좌동 
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

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

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

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

지 아니하다. 

1. ~ 7. 생략 

8. 집합투자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

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

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

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
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

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

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

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

지 아니하다. 

1. ~ 7. 좌동 

8. 삭제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

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

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

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

자에게 분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

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



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

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

보한다. 

1. ~ 2. 생략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을 

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

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

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

1. ~ 2. 좌동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[이자수입 및 배당이익(다

만, 제4호에 따른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)

은 제외한다] 

(신설) 4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

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

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

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

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

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

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

(신설)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

투자신탁분배금과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에서 취

득한 배당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

도로 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

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

이익금(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를 포함한다)을 

초과할 수 있다. 

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

한 투자신탁분배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

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제36조(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

의 시효 등) ①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

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(제33조 내

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

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

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

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

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

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제36조(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) 

①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

지급개시일(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

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

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

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

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

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

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

투자설명서 

책임운용전문인력: 노아름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강신영 

책임운용전문인력: 강신영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강민아 

수익률 변동성: 25.76% 수익률 변동성: 23.36% 

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

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 

※ 위험등급 변경 없음 

 



- KB RISE 미국장기국채선물 레버리지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(채권-파생형)(합성H) 

구분 변경전 변경후 

신탁계약서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생략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으로 

보유하고 있는 현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

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

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

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

 

 

 

17. ~ 19. 생략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좌동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에서 

취득한 배당금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

한도로 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율을 최소

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배일

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

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이 경우 투자신탁분배금

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

수 있다. 

17. ~ 19. 좌동 
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

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

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

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

지 아니하다. 

1. ~ 7. 생략 

8. 집합투자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

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

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

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
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

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

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

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

지 아니하다. 

1. ~ 7. 좌동 

8. 삭제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

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

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

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

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

보한다. 

1. ~ 2. 생략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 

 

 

 

 

 

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

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

자에게 분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

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

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

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

1. ~ 2. 좌동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[이자수입 및 배당이익(다

만, 제4호에 따른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)

은 제외한다] 

(신설) 4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

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

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

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

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



 

 

 

 

 

 

 

 

 

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을 

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

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

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

(신설)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

투자신탁분배금과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에서 취

득한 배당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

도로 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

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

이익금(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를 포함한다)을 

초과할 수 있다. 

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

한 투자신탁분배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

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제36조(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

의 시효 등) ①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

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(제33조 내

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

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

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

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

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

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제36조(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) 

①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

지급개시일(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

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

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

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

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

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

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

투자설명서 

책임운용전문인력: 노아름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강신영 

책임운용전문인력: 강신영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강민아 

수익률 변동성: 54.40% 수익률 변동성: 49.05% 

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

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 

※ 위험등급 변경 없음 

 

- KB RISE 코스닥150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(주식) 

구분 변경전 변경후 

신탁계약서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생략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으로 

보유하고 있는 현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

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

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

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

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좌동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에서 

취득한 배당금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

한도로 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율을 최소

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배일

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

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이 경우 투자신탁분배금



 

 

17. ~ 19. 생략 

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

수 있다. 

17. ~ 19. 좌동 

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집합투자업자는 

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

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

1. ~ 7. 생략 

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집합투자업자는 

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

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

1. ~ 7. 좌동 

(신설) 8. 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 매매

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

채총액을 뺀 가액의 10%이하로 한다.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

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

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

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

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

보한다. 

1. ~ 2. 생략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을 

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

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

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

자에게 분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

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

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

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

1. ~ 2. 좌동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[이자수입 및 배당이익(다

만, 제4호에 따른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)

은 제외한다] 

(신설) 4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

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

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

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

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

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

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

(신설)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

투자신탁분배금과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에서 취

득한 배당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

도로 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

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

이익금(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를 포함한다)을 

초과할 수 있다. 

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

한 투자신탁분배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

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제36조(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

의 시효 등) ①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

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(제33조 내

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

제36조(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) 

①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

지급개시일(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

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



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

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

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

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

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

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

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

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

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

투자설명서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노아름 부책임운용전문인력: 이도진 

수익률 변동성: 59.78% 수익률 변동성: 54.25% 

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

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 

※ 위험등급 변경 없음 

 

- KB RISE 코스닥150선물인버스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 

구분 변경전 변경후 

신탁계약서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생략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으로 

보유하고 있는 현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

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

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

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

 

 

 

17. ~ 19. 생략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좌동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에서 

취득한 배당금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

한도로 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율을 최소

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배일

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

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이 경우 투자신탁분배금

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

수 있다. 

17. ~ 19. 좌동 
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

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

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

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

지 아니하다. 

1. ~ 6. 생략 

7. 집합투자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

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

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

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
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

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

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

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

지 아니하다. 

1. ~ 6. 좌동 

7. 삭제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

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

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

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

자에게 분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

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



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

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

보한다. 

1. ~ 2. 생략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을 

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

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

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

1. ~ 2. 좌동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[이자수입 및 배당이익(다

만, 제4호에 따른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)

은 제외한다] 

(신설) 4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

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

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

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

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

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

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

(신설)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

투자신탁분배금과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에서 취

득한 배당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

도로 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

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

이익금(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를 포함한다)을 

초과할 수 있다. 

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

한 투자신탁분배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

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제36조(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

의 시효 등) ①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

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(제33조 내

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

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

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

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

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

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제36조(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) 

①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

지급개시일(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

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

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

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

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

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

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

투자설명서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신현우 부책임운용전문인력: 이도진 

수익률 변동성: 62.11% 수익률 변동성: 57.87% 

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

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 

※ 위험등급 변경 없음 

 

 

 



- KB RISE 글로벌 테크놀로지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(합성H) 

구분 변경전 변경후 

신탁계약서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생략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으로 

보유하고 있는 현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

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

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

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

 

 

 

17. ~ 19. 생략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좌동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에서 

취득한 배당금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

한도로 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율을 최소

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배일

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

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이 경우 투자신탁분배금

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

수 있다. 

17. ~ 19. 좌동 
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

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

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

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

지 아니하다. 

1. ~ 7. 생략 

8. 집합투자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

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

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

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
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

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

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

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

지 아니하다. 

1. ~ 7. 좌동 

8. 삭제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

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

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

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

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

보한다. 

1. ~ 2. 생략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 

 

 

 

 

 

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

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

자에게 분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

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

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

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

1. ~ 2. 좌동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[이자수입 및 배당이익(다

만, 제4호에 따른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)

은 제외한다] 

(신설) 4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

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

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

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

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



 

 

 

 

 

 

 

 

 

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을 

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

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

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

(신설)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

투자신탁분배금과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에서 취

득한 배당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

도로 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

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

이익금(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를 포함한다)을 

초과할 수 있다. 

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

한 투자신탁분배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

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제36조(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

의 시효 등) ①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

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(제33조 내

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

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

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

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

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

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제36조(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) 

①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

지급개시일(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

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

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

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

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

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

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

투자설명서 

책임운용전문인력: 노아름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강신영 

책임운용전문인력: 강신영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이채연 

위험등급: 1등급(매우 높은 위험) 위험등급: 2등급(높은 위험) 

수익률 변동성: 50.03% 수익률 변동성: 40.87% 

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

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 

 

- KB RISE 코스닥150선물레버리지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 

구분 변경전 변경후 

신탁계약서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생략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으로 

보유하고 있는 현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

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

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

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

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좌동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에서 

취득한 배당금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

한도로 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율을 최소

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배일

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

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이 경우 투자신탁분배금



 

 

17. ~ 19. 생략 

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

수 있다. 

17. ~ 19. 좌동 
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

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

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

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

지 아니하다. 

1. ~ 6. 생략 

7. 집합투자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

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

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

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
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

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

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

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

지 아니하다. 

1. ~ 6. 좌동 

7. 삭제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

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

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

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

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

보한다. 

1. ~ 2. 생략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을 

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

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

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

자에게 분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

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

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

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

1. ~ 2. 좌동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[이자수입 및 배당이익(다

만, 제4호에 따른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)

은 제외한다] 

(신설) 4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

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

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

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

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

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

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

(신설)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

투자신탁분배금과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에서 취

득한 배당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

도로 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

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

이익금(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를 포함한다)을 

초과할 수 있다. 

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

한 투자신탁분배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

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제36조(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 제36조(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) 



의 시효 등) ①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

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(제33조 내

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

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

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

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

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

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①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

지급개시일(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

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

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

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

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

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

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

투자설명서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신현우 부책임운용전문인력: 이도진 

수익률 변동성: 126.13% 수익률 변동성: 114.15% 

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

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 

※ 위험등급 변경 없음 

 

- KB RISE 200 금융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(주식) 

구분 변경전 변경후 

신탁계약서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생략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으로 

보유하고 있는 현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

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

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

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

 

 

 

17. ~ 19. 생략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좌동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에서 

취득한 배당금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

한도로 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율을 최소

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배일

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

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이 경우 투자신탁분배금

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

수 있다. 

17. ~ 19. 좌동 
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

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

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

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

지 아니하다. 

1. ~ 7. 생략 
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

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

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

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

지 아니하다. 

1. ~ 7. 좌동 

(신설) 8. 파생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

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

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

하여 투자하는 행위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 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



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

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

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

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

보한다. 

1. ~ 2. 생략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을 

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

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

자에게 분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

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

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

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

1. ~ 2. 좌동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[이자수입 및 배당이익(다

만, 제4호에 따른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)

은 제외한다] 

(신설) 4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

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

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

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

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

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

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

(신설)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

투자신탁분배금과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에서 취

득한 배당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

도로 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

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

이익금(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를 포함한다)을 

초과할 수 있다. 

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

한 투자신탁분배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

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제36조(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

의 시효 등) ①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

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(제33조 내

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

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

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

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

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

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제36조(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) 

①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

지급개시일(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

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

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

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

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

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

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

투자설명서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노아름 부책임운용전문인력: 이도진 

수익률 변동성: 48.05% 수익률 변동성: 47.58% 

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

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 

※ 위험등급 변경 없음 



- KB RISE 차이나H선물인버스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(H) 

구분 변경전 변경후 

신탁계약서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생략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으로 

보유하고 있는 현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

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

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

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

 

 

 

17. ~ 19. 생략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좌동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에서 

취득한 배당금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

한도로 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율을 최소

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배일

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

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이 경우 투자신탁분배금

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

수 있다. 

17. ~ 19. 좌동 
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

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

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

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

지 아니하다. 

1. ~ 7. 생략 

8. 집합투자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

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

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

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
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

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

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

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

지 아니하다. 

1. ~ 7. 좌동 

8. 삭제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

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

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

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

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

보한다. 

1. ~ 2. 생략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 

 

 

 

 

 

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

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

자에게 분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

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

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

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

1. ~ 2. 좌동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[이자수입 및 배당이익(다

만, 제4호에 따른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)

은 제외한다] 

(신설) 4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

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

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

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

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



 

 

 

 

 

 

 

 

 

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을 

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

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

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

(신설)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

투자신탁분배금과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에서 취

득한 배당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

도로 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

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

이익금(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를 포함한다)을 

초과할 수 있다. 

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

한 투자신탁분배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

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제36조(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

의 시효 등) ①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

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(제33조 내

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

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

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

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

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

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제36조(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) 

①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

지급개시일(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

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

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

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

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

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

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

투자설명서 

책임운용전문인력: 노아름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배호진 

책임운용전문인력: 배호진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김동희 

수익률 변동성: 70.06% 수익률 변동성: 54.32% 

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

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 

※ 위험등급 변경 없음 

 

- KB RISE 코스피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(주식) 

구분 변경전 변경후 

신탁계약서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생략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으로 

보유하고 있는 현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

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

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

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

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좌동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에서 

취득한 배당금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

한도로 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율을 최소

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배일

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

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이 경우 투자신탁분배금



 

 

17. ~ 19. 생략 

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

수 있다. 

17. ~ 19. 좌동 
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

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

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

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

지 아니하다. 

1. ~ 7. 생략 
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

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

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

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

지 아니하다. 

1. ~ 7. 좌동 

(신설) 8. 파생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

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

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

하여 투자하는 행위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

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

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

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

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

보한다. 

1. ~ 2. 생략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을 

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

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

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

자에게 분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

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

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

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

1. ~ 2. 좌동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[이자수입 및 배당이익(다

만, 제4호에 따른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)

은 제외한다] 

(신설) 4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

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

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

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

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

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

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

(신설)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

투자신탁분배금과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에서 취

득한 배당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

도로 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

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

이익금(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를 포함한다)을 

초과할 수 있다. 

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

한 투자신탁분배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

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제36조(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 제36조(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) 



의 시효 등) ①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

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(제33조 내

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

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

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

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

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

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①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

지급개시일(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

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

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

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

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

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

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

투자설명서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노아름 부책임운용전문인력: 이도진 

수익률 변동성: 36.40% 수익률 변동성: 38.76% 

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

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 

※ 위험등급 변경 없음 

 

- KB RISE 중국 MSCI China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(주식)(H) 

구분 변경전 변경후 

신탁계약서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생략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으로 

보유하고 있는 현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

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

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

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

 

 

 

17. ~ 19. 생략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좌동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에서 

취득한 배당금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

한도로 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율을 최소

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배일

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

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이 경우 투자신탁분배금

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

수 있다. 

17. ~ 19. 좌동 
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

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

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

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

지 아니하다. 

1. ~ 7. 생략 

8. 집합투자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

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

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

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
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

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

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

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

지 아니하다. 

1. ~ 7. 좌동 

8. 삭제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 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



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

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

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

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

보한다. 

1. ~ 2. 생략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을 

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

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

자에게 분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

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

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

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

1. ~ 2. 좌동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[이자수입 및 배당이익(다

만, 제4호에 따른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)

은 제외한다] 

(신설) 4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

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

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

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

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

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

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

(신설)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

투자신탁분배금과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에서 취

득한 배당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

도로 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

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

이익금(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를 포함한다)을 

초과할 수 있다. 

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

한 투자신탁분배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

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제36조(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

의 시효 등) ①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

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(제33조 내

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

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

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

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

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

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제36조(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) 

①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

지급개시일(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

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

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

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

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

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

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

투자설명서 

책임운용전문인력: 노아름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배호진 

책임운용전문인력: 배호진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김동희 

위험등급: 1등급(매우 높은 위험) 위험등급: 2등급(높은 위험) 

수익률 변동성: 50.98% 수익률 변동성: 39.61% 



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

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 

 

- KB RISE 팔라듐선물 특별자산 상장지수 투자신탁(파생형)(H) 

구분 변경전 변경후 

신탁계약서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생략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으로 

보유하고 있는 현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

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

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

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

 

 

 

17. ~ 19. 생략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좌동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에서 

취득한 배당금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

한도로 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율을 최소

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배일

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

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이 경우 투자신탁분배금

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

수 있다. 

17. ~ 19. 좌동 
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

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

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

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

지 아니하다. 

1. ~ 7. 생략 

8. 집합투자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

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

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

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
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

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

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

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

지 아니하다. 

1. ~ 7. 좌동 

8. 삭제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

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

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

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

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

보한다. 

1. ~ 2. 생략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 

 

 

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

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

자에게 분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

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

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

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

1. ~ 2. 좌동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[이자수입 및 배당이익(다

만, 제4호에 따른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)

은 제외한다] 

(신설) 4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

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

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을 

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

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

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

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

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

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

(신설)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

투자신탁분배금과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에서 취

득한 배당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

도로 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

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

이익금(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를 포함한다)을 

초과할 수 있다. 

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

한 투자신탁분배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

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제36조(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

의 시효 등) ①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

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(제33조 내

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

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

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

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

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

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제36조(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) 

①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

지급개시일(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

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

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

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

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

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

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

투자설명서 

책임운용전문인력: 노아름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성낙현 

책임운용전문인력: 성낙현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강민아 

수익률 변동성: 88.82% 수익률 변동성: 70.77% 

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

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 

※ 위험등급 변경 없음 

 

- KB RISE 팔라듐선물인버스 특별자산 상장지수 투자신탁(파생형)(H) 

구분 변경전 변경후 

신탁계약서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생략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으로 

보유하고 있는 현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

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좌동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에서 

취득한 배당금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

한도로 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율을 최소



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

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

 

 

 

17. ~ 19. 생략 

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배일

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

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이 경우 투자신탁분배금

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

수 있다. 

17. ~ 19. 좌동 
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

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

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

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

지 아니하다. 

1. ~ 7. 생략 

8. 집합투자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

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

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

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
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

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

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

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

지 아니하다. 

1. ~ 7. 좌동 

8. 삭제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

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

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

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

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

보한다. 

1. ~ 2. 생략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을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

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

자에게 분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

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

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

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

1. ~ 2. 좌동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[이자수입 및 배당이익(다

만, 제4호에 따른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)

은 제외한다] 

(신설) 4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

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

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

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

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

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

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

(신설)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

투자신탁분배금과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에서 취

득한 배당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

도로 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

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

이익금(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를 포함한다)을 

초과할 수 있다. 

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



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

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한 투자신탁분배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

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제36조(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

의 시효 등) ①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

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(제33조 내

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

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

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

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

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

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제36조(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) 

①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

지급개시일(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

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

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

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

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

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

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

투자설명서 

책임운용전문인력: 노아름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성낙현 

책임운용전문인력: 성낙현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강민아 

수익률 변동성: 89.54% 수익률 변동성: 87.71% 

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

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 

※ 위험등급 변경 없음 

 

- KB RISE 금융채액티브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(채권) 

구분 변경전 변경후 

신탁계약서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생략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으로 

보유하고 있는 현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

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

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

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

 

 

 

17. “결제일”이라 함은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

업자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설정 또는 집합투자증

권의 환매를 요구한 날(T)부터 3영업일(T+2)을 

말한다. 

18. ~ 19. 생략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좌동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에서 

취득한 배당금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

한도로 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율을 최소

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배일

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

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이 경우 투자신탁분배금

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

수 있다. 

17. “결제일”이라 함은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

업자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설정 또는 집합투자증

권의 환매를 요구한 날(T)부터 2영업일(T+1)을 

말한다. 

18. ~ 19. 좌동 
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

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

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
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

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

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



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

지 아니하다. 

1. ~ 6. 생략 

7. 집합투자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

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

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

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

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

지 아니하다. 

1. ~ 6. 좌동 

7. 삭제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

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

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

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

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

보한다. 

1. ~ 2. 생략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을 

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

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

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

자에게 분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

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

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

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

1. ~ 2. 좌동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[이자수입 및 배당이익(다

만, 제4호에 따른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)

은 제외한다] 

(신설) 4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

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

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

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

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

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

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

(신설)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

투자신탁분배금과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에서 취

득한 배당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

도로 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

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

이익금(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를 포함한다)을 

초과할 수 있다. 

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

한 투자신탁분배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

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제36조(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

의 시효 등) ①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

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(제33조 내

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

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

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

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. 

제36조(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) 

①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

지급개시일(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

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

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

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

수 있다. 



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

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

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②신탁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

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

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

투자설명서 

수익률 변동성: 4.83% 수익률 변동성: 3.25% 

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

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 

※ 위험등급 변경 없음 

 

- KB RISE 미국고정배당우선증권ICE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(주식혼합) 

구분 변경전 변경후 

신탁계약서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생략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으로 

보유하고 있는 현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

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

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

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

 

 

 

17. ~ 19. 생략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좌동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에서 

취득한 배당금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

한도로 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율을 최소

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배일

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

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이 경우 투자신탁분배금

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

수 있다. 

17. ~ 19. 좌동 
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

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

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

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

지 아니하다. 

1. ~ 8. 생략 

9. 집합투자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

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

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

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
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

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

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

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

지 아니하다. 

1. ~ 8. 좌동 

9. 삭제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

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

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

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

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

보한다. 

1. ~ 2. 생략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

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

자에게 분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

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

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

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

1. ~ 2. 좌동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을 

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

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[이자수입 및 배당이익(다

만, 제4호에 따른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)

은 제외한다] 

(신설) 4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

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

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

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

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

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

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

(신설)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

투자신탁분배금과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에서 취

득한 배당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

도로 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

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

이익금(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를 포함한다)을 

초과할 수 있다. 

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

한 투자신탁분배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

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제36조(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

의 시효 등) ①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

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(제33조 내

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

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

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

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

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

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제36조(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) 

①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

지급개시일(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

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

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

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

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

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

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

투자설명서 

책임운용전문인력: 노아름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배호진 

책임운용전문인력: 배호진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이채연 

수익률 변동성: 27.05% 수익률 변동성: 28.60% 

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

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 

※ 위험등급 변경 없음 

 

- KB RISE 200 Total Return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(주식) 

구분 변경전 변경후 

신탁계약서 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생략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으로 

보유하고 있는 현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

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

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

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

 

 

 

17. ~ 19. 생략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좌동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에서 

취득한 배당금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

한도로 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율을 최소

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배일

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

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이 경우 투자신탁분배금

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

수 있다. 

17. ~ 19. 좌동 
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

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

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

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

지 아니하다. 

1. ~ 7. 생략 
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

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

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

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

지 아니하다. 

1. ~ 7. 좌동 

(신설) 8. 파생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

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

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

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

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

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

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

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

보한다. 

1. ~ 2. 생략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

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

자에게 분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

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

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

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

1. ~ 2. 좌동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[이자수입 및 배당이익(다

만, 제4호에 따른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)

은 제외한다] 

(신설) 4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

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

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

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

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

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

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

(신설)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

투자신탁분배금과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에서 취



 

 

 

 

 

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을 

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

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득한 배당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

도로 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

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

이익금(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를 포함한다)을 

초과할 수 있다. 

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

한 투자신탁분배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

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제36조(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

의 시효 등) ①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

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(제33조 내

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

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

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

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

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

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제36조(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) 

①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

지급개시일(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

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

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

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

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

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

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

투자설명서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노아름 부책임운용전문인력: 이도진 

수익률 변동성: 37.71% 수익률 변동성: 40.85% 

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

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 

※ 위험등급 변경 없음 

 

- KB RISE 미국나스닥100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(주식) 

구분 변경전 변경후 

신탁계약서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생략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으로 

보유하고 있는 현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

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

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

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

 

 

 

17. ~ 19. 생략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좌동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에서 

취득한 배당금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

한도로 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율을 최소

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배일

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

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이 경우 투자신탁분배금

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

수 있다. 

17. ~ 19. 좌동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

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

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



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

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

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

보한다. 

1. ~ 2. 생략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을 

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

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자에게 분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

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

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

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

1. ~ 2. 좌동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[이자수입 및 배당이익(다

만, 제4호에 따른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)

은 제외한다] 

(신설) 4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

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

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

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

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

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

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

(신설)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

투자신탁분배금과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에서 취

득한 배당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

도로 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

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

이익금(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를 포함한다)을 

초과할 수 있다. 

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

한 투자신탁분배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

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제36조(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

의 시효 등) ①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

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(제33조 내

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

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

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

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

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

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제36조(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) 

①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

지급개시일(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

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

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

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

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

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

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

투자설명서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노아름 부책임운용전문인력: 김동희 

수익률 변동성: 46.93% 수익률 변동성: 40.19% 

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

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 

※ 위험등급 변경 없음 



- KB RISE 차이나항셍테크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(주식) 

구분 변경전 변경후 

신탁계약서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생략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으로 

보유하고 있는 현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

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

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

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

 

 

 

17. ~ 19. 생략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좌동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에서 

취득한 배당금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

한도로 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율을 최소

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배일

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

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이 경우 투자신탁분배금

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

수 있다. 

17. ~ 19. 좌동 
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

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

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

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

지 아니하다. 

1. ~ 7. 생략 
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

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

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

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

지 아니하다. 

1. ~ 7. 좌동 

(신설) 8. 파생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

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

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

하여 투자하는 행위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

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

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

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

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

보한다. 

1. ~ 2. 생략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 

 

 

 

 

 

 

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

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

자에게 분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

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

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

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

1. ~ 2. 좌동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[이자수입 및 배당이익(다

만, 제4호에 따른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)

은 제외한다] 

(신설) 4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

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

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

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

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

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



 

 

 

 

 

 

 

 

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을 

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

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

(신설)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

투자신탁분배금과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에서 취

득한 배당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

도로 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

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

이익금(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를 포함한다)을 

초과할 수 있다. 

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

한 투자신탁분배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

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제36조(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

의 시효 등) ①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

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(제33조 내

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

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

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

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

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

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제36조(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) 

①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

지급개시일(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

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

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

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

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

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

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

투자설명서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노아름 부책임운용전문인력: 김동희 

수익률 변동성: 71.24% 수익률 변동성: 60.03% 

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

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 

※ 위험등급 변경 없음 

 

- KB RISE 글로벌 데이터센터 리츠 나스닥 부동산 상장지수 투자신탁(파생형)(합성) 

구분 변경전 변경후 

신탁계약서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생략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으로 

보유하고 있는 현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

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

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

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

 

 

 

17. ~ 19. 생략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좌동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에서 

취득한 배당금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

한도로 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율을 최소

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배일

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

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이 경우 투자신탁분배금

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

수 있다. 

17. ~ 19. 좌동 

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

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

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

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

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

보한다. 

1. ~ 2. 생략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을 

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

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

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

자에게 분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

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

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

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

1. ~ 2. 좌동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[이자수입 및 배당이익(다

만, 제4호에 따른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)

은 제외한다] 

(신설) 4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

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

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

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

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

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

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

(신설)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

투자신탁분배금과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에서 취

득한 배당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

도로 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

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

이익금(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를 포함한다)을 

초과할 수 있다. 

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

한 투자신탁분배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

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제36조(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

의 시효 등) ①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

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(제33조 내

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

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

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

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

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

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제36조(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) 

①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

지급개시일(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

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

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

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

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

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

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

투자설명서 

책임운용전문인력: 노아름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강신영 

책임운용전문인력: 강신영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이채연 

수익률 변동성: 43.96% 수익률 변동성: 39.43% 



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

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 

※ 위험등급 변경 없음 

 

- KB RISE 미국S&P500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(주식) 

구분 변경전 변경후 

신탁계약서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생략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으로 

보유하고 있는 현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

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

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

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

 

 

 

17. ~ 19. 생략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좌동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에서 

취득한 배당금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

한도로 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율을 최소

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배일

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

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이 경우 투자신탁분배금

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

수 있다. 

17. ~ 19. 좌동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

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

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

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

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

보한다. 

1. ~ 2. 생략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

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

자에게 분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

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

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

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

1. ~ 2. 좌동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[이자수입 및 배당이익(다

만, 제4호에 따른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)

은 제외한다] 

(신설) 4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

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

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

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

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

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

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

(신설)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

투자신탁분배금과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에서 취

득한 배당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

도로 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



 

 

 

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을 

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

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

이익금(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를 포함한다)을 

초과할 수 있다. 

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

한 투자신탁분배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

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제36조(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

의 시효 등) ①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

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(제33조 내

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

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

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

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

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

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제36조(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) 

①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

지급개시일(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

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

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

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

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

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

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

투자설명서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노아름 부책임운용전문인력: 김동희 

수익률 변동성: 34.53% 수익률 변동성: 32.18% 

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

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 

※ 위험등급 변경 없음 

 

- KB RISE 유로스탁스50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(주식)(H) 

구분 변경전 변경후 

신탁계약서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생략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으로 

보유하고 있는 현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

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

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

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

 

 

 

17. ~ 19. 생략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좌동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에서 

취득한 배당금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

한도로 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율을 최소

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배일

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

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이 경우 투자신탁분배금

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

수 있다. 

17. ~ 19. 좌동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

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

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

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

자에게 분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

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



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

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

보한다. 

1. ~ 2. 생략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을 

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

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

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

1. ~ 2. 좌동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[이자수입 및 배당이익(다

만, 제4호에 따른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)

은 제외한다] 

(신설) 4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

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

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

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

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

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

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

(신설)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

투자신탁분배금과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에서 취

득한 배당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

도로 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

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

이익금(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를 포함한다)을 

초과할 수 있다. 

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

한 투자신탁분배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

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제36조(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

의 시효 등) ①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

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(제33조 내

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

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

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

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

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

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제36조(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) 

①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

지급개시일(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

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

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

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

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

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

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

투자설명서 

책임운용전문인력: 노아름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성낙현 

책임운용전문인력: 성낙현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강민아 

위험등급: 2등급(높은 위험) 위험등급: 3등급(다소 높은 위험) 

수익률 변동성: 35.87% 수익률 변동성: 29.73% 

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

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 

 



- KB RISE 비메모리반도체액티브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(주식) 

구분 변경전 변경후 

신탁계약서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생략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으로 

보유하고 있는 현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

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

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

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

 

 

 

17. ~ 19. 생략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좌동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에서 

취득한 배당금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

한도로 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율을 최소

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배일

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

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이 경우 투자신탁분배금

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

수 있다. 

17. ~ 19. 좌동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

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

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

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

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

보한다. 

1. ~ 2. 생략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을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

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

자에게 분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

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

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

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

1. ~ 2. 좌동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[이자수입 및 배당이익(다

만, 제4호에 따른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)

은 제외한다] 

(신설) 4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

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

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

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

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

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

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

(신설)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

투자신탁분배금과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에서 취

득한 배당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

도로 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

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

이익금(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를 포함한다)을 

초과할 수 있다. 

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



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

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한 투자신탁분배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

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제36조(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

의 시효 등) ①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

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(제33조 내

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

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

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

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

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

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제36조(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) 

①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

지급개시일(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

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

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

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

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

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

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

투자설명서 

책임운용전문인력: 노아름/봉철우 책임운용전문인력: 김동환/봉철우 

수익률 변동성: 59.99% 수익률 변동성: 63.59% 

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

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 

※ 위험등급 변경 없음 

 

- KB RISE 글로벌클린에너지S&P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(주식) 

구분 변경전 변경후 

신탁계약서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생략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으로 

보유하고 있는 현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

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

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

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

 

 

 

17. ~ 19. 생략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좌동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에서 

취득한 배당금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

한도로 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율을 최소

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배일

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

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이 경우 투자신탁분배금

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

수 있다. 

17. ~ 19. 좌동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

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

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

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

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

보한다. 

1. ~ 2. 생략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

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

자에게 분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

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

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

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

1. ~ 2. 좌동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을 

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

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[이자수입 및 배당이익(다

만, 제4호에 따른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)

은 제외한다] 

(신설) 4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

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

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

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

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

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

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

(신설)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

투자신탁분배금과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에서 취

득한 배당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

도로 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

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

이익금(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를 포함한다)을 

초과할 수 있다. 

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

한 투자신탁분배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

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제36조(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

의 시효 등) ①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

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(제33조 내

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

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

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

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

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

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제36조(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) 

①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

지급개시일(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

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

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

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

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

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

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

투자설명서 

책임운용전문인력: 노아름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배호진 

책임운용전문인력: 배호진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이채연 

수익률 변동성: 49.52% 수익률 변동성: 42.08% 

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

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 

※ 위험등급 변경 없음 

 

- KB RISE 글로벌수소경제Indxx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(주식) 

구분 변경전 변경후 

신탁계약서 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생략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으로 

보유하고 있는 현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

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

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

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

 

 

 

17. ~ 19. 생략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좌동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에서 

취득한 배당금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

한도로 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율을 최소

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배일

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

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이 경우 투자신탁분배금

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

수 있다. 

17. ~ 19. 좌동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

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

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

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

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

보한다. 

1. ~ 2. 생략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을 

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

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

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

자에게 분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

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

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

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

1. ~ 2. 좌동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[이자수입 및 배당이익(다

만, 제4호에 따른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)

은 제외한다] 

(신설) 4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

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

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

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

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

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

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

(신설)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

투자신탁분배금과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에서 취

득한 배당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

도로 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

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

이익금(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를 포함한다)을 

초과할 수 있다. 

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

한 투자신탁분배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

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제36조(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

의 시효 등) ①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

제36조(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) 

①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



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(제33조 내

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

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

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

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

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

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지급개시일(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

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

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

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

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

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

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

투자설명서 

책임운용전문인력: 노아름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배호진 

책임운용전문인력: 배호진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강신영 

위험등급 산정기준: 투자대상자산 위험등급 산정기준: 수익률 변동성(50.38%) 

위험등급: 2등급(높은 위험) 위험등급: 1등급(매우 높은 위험) 

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

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 

 

- KB RISE 글로벌농업경제MV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(주식) 

구분 변경전 변경후 

신탁계약서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생략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으로 

보유하고 있는 현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

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

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

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

 

 

 

17. ~ 19. 생략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좌동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에서 

취득한 배당금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

한도로 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율을 최소

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배일

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

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이 경우 투자신탁분배금

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

수 있다. 

17. ~ 19. 좌동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

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

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

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

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

보한다. 

1. ~ 2. 생략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

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

자에게 분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

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

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

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

1. ~ 2. 좌동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[이자수입 및 배당이익(다

만, 제4호에 따른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)

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을 

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

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은 제외한다] 

(신설) 4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

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

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

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

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

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

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

(신설)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

투자신탁분배금과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에서 취

득한 배당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

도로 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

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

이익금(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를 포함한다)을 

초과할 수 있다. 

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

한 투자신탁분배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

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제36조(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

의 시효 등) ①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

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(제33조 내

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

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

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

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

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

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제36조(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) 

①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

지급개시일(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

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

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

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

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

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

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

투자설명서 

책임운용전문인력: 노아름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배호진 

책임운용전문인력: 배호진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이채연 

위험등급 산정기준: 투자대상자산 위험등급 산정기준: 수익률 변동성(29.70%) 

위험등급: 2등급(높은 위험) 위험등급: 3등급(다소 높은 위험) 

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

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 

 

- KB RISE TDF2030액티브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(혼합-재간접형) 

구분 변경전 변경후 

신탁계약서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생략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좌동 

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으로 

보유하고 있는 현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

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

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

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

 

 

 

17. ~ 19. 생략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에서 

취득한 배당금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

한도로 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율을 최소

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배일

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

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이 경우 투자신탁분배금

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

수 있다. 

17. ~ 19. 좌동 
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

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

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

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

지 아니하다. 

1. ~ 13. 생략 

14. 집합투자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

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

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

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
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

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

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

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

지 아니하다. 

1. ~ 13. 좌동 

14. 삭제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

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

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

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

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

보한다. 

1. ~ 2. 생략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

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

자에게 분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

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

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

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

1. ~ 2. 좌동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[이자수입 및 배당이익(다

만, 제4호에 따른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)

은 제외한다] 

(신설) 4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

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

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

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

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

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

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

(신설)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

투자신탁분배금과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에서 취

득한 배당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

도로 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

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



 

 

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을 

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

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이익금(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를 포함한다)을 

초과할 수 있다. 

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

한 투자신탁분배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

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제36조(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

의 시효 등) ①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

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(제33조 내

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

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

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

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

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

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제36조(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) 

①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

지급개시일(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

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

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

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

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

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

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

투자설명서 

책임운용전문인력: 노아름/주형준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이도진/전연경 

책임운용전문인력: 강민아/주형준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이채연/전연경/황정민 

위험등급 산정기준: 투자대상자산 위험등급 산정기준: 수익률 변동성(13.10%) 

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

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 

※ 위험등급 변경 없음 

 

- KB RISE TDF2040액티브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(혼합-재간접형) 

구분 변경전 변경후 

신탁계약서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생략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으로 

보유하고 있는 현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

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

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

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

 

 

 

17. ~ 19. 생략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좌동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에서 

취득한 배당금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

한도로 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율을 최소

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배일

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

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이 경우 투자신탁분배금

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

수 있다. 

17. ~ 19. 좌동 
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

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

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

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
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

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

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

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



지 아니하다. 

1. ~ 13. 생략 

14. 집합투자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

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

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

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

지 아니하다. 

1. ~ 13. 좌동 

14. 삭제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

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

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

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

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

보한다. 

1. ~ 2. 생략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을 

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

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

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

자에게 분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

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

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

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

1. ~ 2. 좌동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[이자수입 및 배당이익(다

만, 제4호에 따른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)

은 제외한다] 

(신설) 4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

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

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

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

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

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

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

(신설)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

투자신탁분배금과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에서 취

득한 배당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

도로 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

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

이익금(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를 포함한다)을 

초과할 수 있다. 

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

한 투자신탁분배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

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제36조(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

의 시효 등) ①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

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(제33조 내

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

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

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

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

제36조(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) 

①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

지급개시일(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

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

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

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

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



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

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

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

투자설명서 

책임운용전문인력: 노아름/주형준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이도진/전연경 

책임운용전문인력: 강민아/주형준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이채연/전연경/황정민 

위험등급 산정기준: 투자대상자산 위험등급 산정기준: 수익률 변동성(17.00%) 

위험등급: 3등급(다소 높은 위험) 위험등급: 4등급(보통 위험) 

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

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 

 

- KB RISE TDF2050액티브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(혼합-재간접형) 

구분 변경전 변경후 

신탁계약서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생략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으로 

보유하고 있는 현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

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

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

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

 

 

 

17. ~ 19. 생략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좌동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에서 

취득한 배당금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

한도로 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율을 최소

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배일

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

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이 경우 투자신탁분배금

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

수 있다. 

17. ~ 19. 좌동 
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

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

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

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

지 아니하다. 

1. ~ 13. 생략 

14. 집합투자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

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

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

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
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

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

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

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

지 아니하다. 

1. ~ 13. 좌동 

14. 삭제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

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

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

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

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

보한다.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

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

자에게 분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

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

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

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

1. ~ 2. 좌동 



1. ~ 2. 생략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을 

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

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[이자수입 및 배당이익(다

만, 제4호에 따른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)

은 제외한다] 

(신설) 4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

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

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

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

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

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

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

(신설)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

투자신탁분배금과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에서 취

득한 배당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

도로 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

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

이익금(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를 포함한다)을 

초과할 수 있다. 

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

한 투자신탁분배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

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제36조(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

의 시효 등) ①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

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(제33조 내

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

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

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

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

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

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제36조(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) 

①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

지급개시일(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

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

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

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

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

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

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

투자설명서 

책임운용전문인력: 노아름/주형준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이도진/전연경 

책임운용전문인력: 강민아/주형준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이채연/전연경/황정민 

위험등급 산정기준: 투자대상자산 위험등급 산정기준: 수익률 변동성(19.27%) 

위험등급: 2등급(높은 위험) 위험등급: 4등급(보통 위험) 

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

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 

 

- KB RISE 글로벌원자력iSelect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(주식) 

구분 변경전 변경후 

신탁계약서 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 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생략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으로 

보유하고 있는 현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

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

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

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

 

 

 

17. ~ 19. 생략 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좌동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에서 

취득한 배당금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

한도로 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율을 최소

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배일

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

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이 경우 투자신탁분배금

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

수 있다. 

17. ~ 19. 좌동 

제25조(설정단위) ①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

집합투자증권 50,000좌로 한다. 

②생략 

제25조(설정단위) ①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

집합투자증권 10,000좌로 한다. 

②좌동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

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

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

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

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

보한다. 

1. ~ 2. 생략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을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

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

자에게 분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

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

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

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

1. ~ 2. 좌동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[이자수입 및 배당이익(다

만, 제4호에 따른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)

은 제외한다] 

(신설) 4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

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

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

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

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

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

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

(신설)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

투자신탁분배금과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에서 취

득한 배당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

도로 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

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

이익금(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를 포함한다)을 

초과할 수 있다. 

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



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

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한 투자신탁분배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

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제36조(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

의 시효 등) ①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

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(제33조 내

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

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

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

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

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

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제36조(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) 

①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

지급개시일(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

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

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

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

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

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

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

투자설명서 

책임운용전문인력: 노아름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배호진 

책임운용전문인력: 배호진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강신영 

위험등급 산정기준: 투자대상자산 위험등급 산정기준: 수익률 변동성(62.41%) 

위험등급: 2등급(높은 위험) 위험등급: 1등급(매우 높은 위험) 

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

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 

 

- KB RISE 삼성그룹Top3채권혼합블룸버그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(채권혼합) 

구분 변경전 변경후 

신탁계약서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생략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으로 

보유하고 있는 현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

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

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

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

 

 

 

17. ~ 19. 생략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좌동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에서 

취득한 배당금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

한도로 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율을 최소

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배일

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

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이 경우 투자신탁분배금

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

수 있다. 

17. ~ 19. 좌동 
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

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

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

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

지 아니하다. 

1. ~ 9. 생략 

10. 집합투자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
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

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

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

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

지 아니하다. 

1. ~ 9. 좌동 

10. 삭제 



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

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

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

11. ~ 12. 생략 

 

 

 

11. ~ 12. 좌동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

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

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

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

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

보한다. 

1. ~ 2. 생략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을 

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

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

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

자에게 분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

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

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

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

1. ~ 2. 좌동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[이자수입 및 배당이익(다

만, 제4호에 따른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)

은 제외한다] 

(신설) 4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

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

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

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

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

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

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

(신설)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

투자신탁분배금과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에서 취

득한 배당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

도로 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

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

이익금(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를 포함한다)을 

초과할 수 있다. 

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

한 투자신탁분배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

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제36조(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

의 시효 등) ①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

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(제33조 내

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

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

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

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

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

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제36조(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) 

①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

지급개시일(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

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

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

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

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

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

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

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

투자설명서 

책임운용전문인력: 노아름/정상우 책임운용전문인력: 김동환/정상우 

위험등급 산정기준: 투자대상자산 위험등급 산정기준: 수익률 변동성(16.67%) 

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

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 

※ 위험등급 변경 없음 

 

- KB RISE 테슬라애플아마존채권혼합iSelect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(채권혼합) 

구분 변경전 변경후 

신탁계약서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생략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으로 

보유하고 있는 현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

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

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

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

 

 

 

17. ~ 19. 생략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좌동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에서 

취득한 배당금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

한도로 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율을 최소

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배일

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

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이 경우 투자신탁분배금

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

수 있다. 

17. ~ 19. 좌동 
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

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

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

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

지 아니하다. 

1. ~ 9. 생략 

10. 집합투자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

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

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

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

11. ~ 12. 생략 
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

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

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

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

지 아니하다. 

1. ~ 9. 좌동 

10. 삭제 

 

 

 

11. ~ 12. 좌동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

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

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

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

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

보한다. 

1. ~ 2. 생략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

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

자에게 분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

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

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

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

1. ~ 2. 좌동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을 

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

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[이자수입 및 배당이익(다

만, 제4호에 따른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)

은 제외한다] 

(신설) 4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

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

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

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

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

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

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

(신설)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

투자신탁분배금과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에서 취

득한 배당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

도로 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

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

이익금(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를 포함한다)을 

초과할 수 있다. 

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

한 투자신탁분배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

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제36조(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

의 시효 등) ①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

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(제33조 내

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

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

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

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

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

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제36조(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) 

①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

지급개시일(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

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

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

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

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

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

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

투자설명서 

책임운용전문인력: 노아름/정상우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이도진/유병우 

책임운용전문인력: 강민아/정상우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이채연/유병우 

위험등급 산정기준: 투자대상자산 위험등급 산정기준: 수익률 변동성(20.97%) 

위험등급: 4등급(보통 위험) 위험등급: 3등급(다소 높은 위험) 

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

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 

 

- KB RISE 미국S&P500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(주식)(H) 

구분 변경전 변경후 

신탁계약서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생략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으로 

보유하고 있는 현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

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

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

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

 

 

 

17. ~ 19. 생략 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좌동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에서 

취득한 배당금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

한도로 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율을 최소

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배일

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

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이 경우 투자신탁분배금

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

수 있다. 

17. ~ 19. 좌동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

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

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

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

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

보한다. 

1. ~ 2. 생략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을 

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

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

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

자에게 분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

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

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

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

1. ~ 2. 좌동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[이자수입 및 배당이익(다

만, 제4호에 따른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)

은 제외한다] 

(신설) 4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

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

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

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

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

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

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

(신설)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

투자신탁분배금과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에서 취

득한 배당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

도로 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

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

이익금(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를 포함한다)을 

초과할 수 있다. 

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

한 투자신탁분배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

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제36조(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

의 시효 등) ①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

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(제33조 내

제36조(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) 

①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

지급개시일(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



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

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

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

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

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

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

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

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

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

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

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

투자설명서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노아름 부책임운용전문인력: 김동희 

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

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 

※ 설정 후 3년 미경과 

 

- KB RISE 미국S&P배당킹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(주식) 

구분 변경전 변경후 

신탁계약서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생략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으로 

보유하고 있는 현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

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

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

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

 

 

 

17. ~ 19. 생략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좌동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에서 

취득한 배당금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

한도로 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율을 최소

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배일

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

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이 경우 투자신탁분배금

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

수 있다. 

17. ~ 19. 좌동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

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

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

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

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

보한다. 

1. ~ 2. 생략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 

 

 

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

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

자에게 분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

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

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

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

1. ~ 2. 좌동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[이자수입 및 배당이익(다

만, 제4호에 따른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)

은 제외한다] 

(신설) 4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

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

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을 

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

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

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

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

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

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

(신설)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

투자신탁분배금과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에서 취

득한 배당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

도로 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

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

이익금(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를 포함한다)을 

초과할 수 있다. 

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

한 투자신탁분배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

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제36조(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

의 시효 등) ①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

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(제33조 내

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

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

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

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

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

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제36조(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) 

①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

지급개시일(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

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

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

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

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

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

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

투자설명서 

책임운용전문인력: 노아름 책임운용전문인력: 김동희 

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

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 

※ 설정 후 3년 미경과 

 

- KB RISE 글로벌주식분산액티브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 

구분 변경전 변경후 

신탁계약서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생략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으로 

보유하고 있는 현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

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

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

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좌동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에서 

취득한 배당금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

한도로 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율을 최소

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배일

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



 

 

 

17. ~ 19. 생략 

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이 경우 투자신탁분배금

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

수 있다. 

17. ~ 19. 좌동 
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

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

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

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

지 아니하다. 

1. ~ 13. 생략 

14. 집합투자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

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

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

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
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

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

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

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

지 아니하다. 

1. ~ 13. 좌동 

14. 삭제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

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

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

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

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

보한다. 

1. ~ 2. 생략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을 

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

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

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

자에게 분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

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

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

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

1. ~ 2. 좌동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[이자수입 및 배당이익(다

만, 제4호에 따른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)

은 제외한다] 

(신설) 4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

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

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

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

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

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

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

(신설)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

투자신탁분배금과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에서 취

득한 배당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

도로 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

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

이익금(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를 포함한다)을 

초과할 수 있다. 

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

한 투자신탁분배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

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

제36조(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

의 시효 등) ①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

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(제33조 내

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

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

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

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

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

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제36조(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) 

①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

지급개시일(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

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

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

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

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

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

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

투자설명서 

책임운용전문인력: 노아름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이도진 

책임운용전문인력: 강민아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이채연 

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

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 

※ 설정 후 3년 미경과 

 

- KB RISE 글로벌자산배분액티브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(혼합-재간접형) 

구분 변경전 변경후 

신탁계약서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생략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으로 

보유하고 있는 현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

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

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

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

 

 

 

17. ~ 19. 생략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좌동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에서 

취득한 배당금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

한도로 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율을 최소

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배일

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

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이 경우 투자신탁분배금

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

수 있다. 

17. ~ 19. 좌동 

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집합투자업자는 

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

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

1. ~ 2. 생략 

3.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미

만으로 한다. 

4. ~ 10. 생략 

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집합투자업자는 

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

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

1. ~ 2. 좌동 

3. 채권 및 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합

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%이상으로 한다. 

4. ~ 10. 좌동 
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

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

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
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

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

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



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

지 아니하다. 

1. ~ 13. 생략 

14. 집합투자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

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

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

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

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

지 아니하다. 

1. ~ 13. 좌동 

14. 삭제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

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

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

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

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

보한다. 

1. ~ 2. 생략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을 

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

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

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

자에게 분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

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

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

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

1. ~ 2. 좌동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[이자수입 및 배당이익(다

만, 제4호에 따른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)

은 제외한다] 

(신설) 4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

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

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

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

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

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

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

(신설)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

투자신탁분배금과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에서 취

득한 배당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

도로 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

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

이익금(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를 포함한다)을 

초과할 수 있다. 

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

한 투자신탁분배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

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제36조(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

의 시효 등) ①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

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(제33조 내

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

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

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

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. 

제36조(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) 

①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

지급개시일(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

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

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

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

수 있다. 



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

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

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②신탁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

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

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

투자설명서 

책임운용전문인력: 노아름 책임운용전문인력: 김동환 

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

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 

※ 설정 후 3년 미경과 

 

- KB RISE 중국본토CSI300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(주식) 

구분 변경전 변경후 

신탁계약서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생략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으로 

보유하고 있는 현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

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

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

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

 

 

 

17. ~ 19. 생략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좌동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에서 

취득한 배당금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

한도로 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율을 최소

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배일

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

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이 경우 투자신탁분배금

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

수 있다. 

17. ~ 19. 좌동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

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

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

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

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

보한다. 

1. ~ 2. 생략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 

 

 

 

 

 

 

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

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

자에게 분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

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

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

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

1. ~ 2. 좌동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[이자수입 및 배당이익(다

만, 제4호에 따른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)

은 제외한다] 

(신설) 4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

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

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

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

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

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



 

 

 

 

 

 

 

 

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을 

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

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

(신설)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

투자신탁분배금과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에서 취

득한 배당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

도로 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

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

이익금(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를 포함한다)을 

초과할 수 있다. 

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

한 투자신탁분배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

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제36조(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

의 시효 등) ①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

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(제33조 내

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

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

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

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

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

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제36조(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) 

①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

지급개시일(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

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

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

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

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

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

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

투자설명서 

책임운용전문인력: 노아름/문인규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배호진/황상욱 

책임운용전문인력: 배호진/문인규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김동희/황정민 

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

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 

※ 설정 후 3년 미경과 

 

- KB RISE 2차전지TOP10인버스iSelect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(합성) 

구분 변경전 변경후 

투자설명서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노아름 부책임운용전문인력: 이도진 

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

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 

※ 설정 후 3년 미경과 

 

- KB RISE 2차전지TOP10iSelect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(주식) 

구분 변경전 변경후 

신탁계약서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생략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으로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좌동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에서 



보유하고 있는 현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

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

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

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

 

 

 

17. ~ 19. 생략 

취득한 배당금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

한도로 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율을 최소

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배일

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

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이 경우 투자신탁분배금

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

수 있다. 

17. ~ 19. 좌동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

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

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

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

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

보한다. 

1. ~ 2. 생략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을 

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

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

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

자에게 분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

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

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

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

1. ~ 2. 좌동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[이자수입 및 배당이익(다

만, 제4호에 따른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)

은 제외한다] 

(신설) 4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

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

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

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

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

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

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

(신설)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

투자신탁분배금과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에서 취

득한 배당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

도로 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

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

이익금(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를 포함한다)을 

초과할 수 있다. 

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

한 투자신탁분배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

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제36조(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

의 시효 등) ①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

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(제33조 내

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

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

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

제36조(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) 

①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

지급개시일(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

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

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

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



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

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

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

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

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

투자설명서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노아름 부책임운용전문인력: 이도진 

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

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 

※ 설정 후 3년 미경과 

 

- KB RISE 미국반도체NYSE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(주식) 

- KB RISE 미국반도체NYSE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(주식)(H) 

구분 변경전 변경후 

신탁계약서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생략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으로 

보유하고 있는 현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

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

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

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

 

 

 

17. ~ 19. 생략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좌동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에서 

취득한 배당금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

한도로 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율을 최소

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배일

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

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이 경우 투자신탁분배금

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

수 있다. 

17. ~ 19. 좌동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

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

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

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

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

보한다. 

1. ~ 2. 생략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 

 

 

 

 

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

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

자에게 분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

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

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

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

1. ~ 2. 좌동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[이자수입 및 배당이익(다

만, 제4호에 따른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)

은 제외한다] 

(신설) 4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

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

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

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

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을 

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

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

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

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

(신설)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

투자신탁분배금과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에서 취

득한 배당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

도로 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

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

이익금(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를 포함한다)을 

초과할 수 있다. 

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

한 투자신탁분배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

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제36조(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

의 시효 등) ①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

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(제33조 내

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

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

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

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

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

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제36조(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) 

①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

지급개시일(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

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

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

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

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

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

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

투자설명서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노아름 부책임운용전문인력: 강신영 

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

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 

※ 설정 후 3년 미경과 

 

- KB RISE 미국달러선물인버스 특별자산 상장지수 투자신탁(미국달러-파생형) 

구분 변경전 변경후 

신탁계약서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생략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으로 

보유하고 있는 현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

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

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

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

 

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좌동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에서 

취득한 배당금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

한도로 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율을 최소

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배일

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

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이 경우 투자신탁분배금

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



 

17. ~ 19. 생략 

수 있다. 

17. ~ 19. 좌동 
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

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

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

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

지 아니하다. 

1. ~ 5. 생략 

6. 집합투자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

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

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

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
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

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

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

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

지 아니하다. 

1. ~ 5. 좌동 

6. 삭제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

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

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

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

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

보한다. 

1. ~ 2. 생략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을 

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

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

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

자에게 분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

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

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

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

1. ~ 2. 좌동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[이자수입 및 배당이익(다

만, 제4호에 따른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)

은 제외한다] 

(신설) 4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

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

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

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

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

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

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

(신설)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

투자신탁분배금과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에서 취

득한 배당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

도로 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

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

이익금(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를 포함한다)을 

초과할 수 있다. 

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

한 투자신탁분배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

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제36조(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

의 시효 등) ①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

제36조(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) 

①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



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(제33조 내

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

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

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

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

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

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지급개시일(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

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

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

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

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

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

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

투자설명서 

책임운용전문인력: 신현우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김동환 

책임운용전문인력: 김동환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이도진 

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

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 

※ 설정 후 3년 미경과 

 

- KB RISE 미국30년국채커버드콜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(채권-파생형)(합성) 

- KB RISE 미국30년국채엔화노출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(채권-파생형)(합성H) 

구분 변경전 변경후 

신탁계약서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생략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으로 

보유하고 있는 현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

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

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

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

 

 

 

17. ~ 19. 생략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좌동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에서 

취득한 배당금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

한도로 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율을 최소

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배일

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

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이 경우 투자신탁분배금

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

수 있다. 

17. ~ 19. 좌동 
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

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

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

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

지 아니하다. 

1. ~ 8. 생략 

9. 집합투자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

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

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

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
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

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

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

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

지 아니하다. 

1. ~ 8. 좌동 

9. 삭제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 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



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

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

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

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

보한다. 

1. ~ 2. 생략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을 

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

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

자에게 분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

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

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

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

1. ~ 2. 좌동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[이자수입 및 배당이익(다

만, 제4호에 따른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)

은 제외한다] 

(신설) 4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

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

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

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

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

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

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

(신설)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

투자신탁분배금과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에서 취

득한 배당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

도로 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

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

이익금(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를 포함한다)을 

초과할 수 있다. 

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

한 투자신탁분배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

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제36조(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

의 시효 등) ①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

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(제33조 내

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

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

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

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

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

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제36조(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) 

①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

지급개시일(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

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

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

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

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

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

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

투자설명서 

책임운용전문인력: 노아름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강신영 

책임운용전문인력: 강신영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배호진 

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

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 

※ 설정 후 3년 미경과 



- KB RISE 버크셔포트폴리오TOP10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(주식) 

구분 변경전 변경후 

신탁계약서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생략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으로 

보유하고 있는 현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

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

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

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

 

 

 

17. ~ 19. 생략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좌동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에서 

취득한 배당금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

한도로 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율을 최소

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배일

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

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이 경우 투자신탁분배금

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

수 있다. 

17. ~ 19. 좌동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

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

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

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

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

보한다. 

1. ~ 2. 생략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을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

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

자에게 분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

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

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

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

1. ~ 2. 좌동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[이자수입 및 배당이익(다

만, 제4호에 따른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)

은 제외한다] 

(신설) 4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

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

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

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

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

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

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

(신설)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

투자신탁분배금과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에서 취

득한 배당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

도로 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

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

이익금(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를 포함한다)을 

초과할 수 있다. 

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



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

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한 투자신탁분배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

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제36조(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

의 시효 등) ①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

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(제33조 내

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

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

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

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

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

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제36조(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) 

①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

지급개시일(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

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

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

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

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

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

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

투자설명서 

책임운용전문인력: 노아름 책임운용전문인력: 김동희 

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

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 

※ 설정 후 3년 미경과 

 

- KB RISE 글로벌비만산업TOP2플러스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(주식) 

구분 변경전 변경후 

신탁계약서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생략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으로 

보유하고 있는 현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

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

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

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

 

 

 

17. ~ 19. 생략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좌동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에서 

취득한 배당금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

한도로 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율을 최소

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배일

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

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이 경우 투자신탁분배금

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

수 있다. 

17. ~ 19. 좌동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

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

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

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

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

보한다. 

1. ~ 2. 생략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

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

자에게 분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

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

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

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

1. ~ 2. 좌동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을 

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

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[이자수입 및 배당이익(다

만, 제4호에 따른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)

은 제외한다] 

(신설) 4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

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

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

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

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

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

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

(신설)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

투자신탁분배금과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에서 취

득한 배당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

도로 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

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

이익금(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를 포함한다)을 

초과할 수 있다. 

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

한 투자신탁분배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

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제36조(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

의 시효 등) ①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

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(제33조 내

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

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

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

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

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

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제36조(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) 

①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

지급개시일(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

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

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

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

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

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

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

투자설명서 

책임운용전문인력: 노아름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성낙현 

책임운용전문인력: 성낙현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강민아 

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

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 

※ 설정 후 3년 미경과 

 

- KB RISE 일본섹터TOP4Plus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(주식) 

- KB RISE 인도디지털성장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 

구분 변경전 변경후 

신탁계약서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생략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으로 

보유하고 있는 현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

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

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

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

 

 

 

17. ~ 19. 생략 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좌동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에서 

취득한 배당금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

한도로 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율을 최소

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배일

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

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이 경우 투자신탁분배금

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

수 있다. 

17. ~ 19. 좌동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

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

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

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

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

보한다. 

1. ~ 2. 생략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을 

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

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

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

자에게 분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

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

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

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

1. ~ 2. 좌동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[이자수입 및 배당이익(다

만, 제4호에 따른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)

은 제외한다] 

(신설) 4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

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

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

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

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

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

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

(신설)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

투자신탁분배금과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에서 취

득한 배당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

도로 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

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

이익금(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를 포함한다)을 

초과할 수 있다. 

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

한 투자신탁분배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

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제36조(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

의 시효 등) ①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

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(제33조 내

제36조(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) 

①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

지급개시일(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



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

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

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

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

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

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

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

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

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

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

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

투자설명서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노아름 부책임운용전문인력: 김동희 

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

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 

※ 설정 후 3년 미경과 

 

- KB RISE 미국AI밸류체인데일리고정커버드콜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 

- KB RISE 미국배당100데일리고정커버드콜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 

- KB RISE 미국테크100데일리고정커버드콜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 

구분 변경전 변경후 

신탁계약서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생략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으로 

보유하고 있는 현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

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

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

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

 

 

 

17. ~ 19. 생략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좌동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에서 

취득한 배당금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

한도로 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율을 최소

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배일

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

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이 경우 투자신탁분배금

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

수 있다. 

17. ~ 19. 좌동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

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

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

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

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

보한다. 

1. ~ 2. 생략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 

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

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

자에게 분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

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

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

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

1. ~ 2. 좌동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[이자수입 및 배당이익(다

만, 제4호에 따른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)

은 제외한다] 

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을 

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

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(신설) 4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

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

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

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

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

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

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

(신설)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

투자신탁분배금과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에서 취

득한 배당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

도로 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

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

이익금(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를 포함한다)을 

초과할 수 있다. 

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

한 투자신탁분배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

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제36조(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

의 시효 등) ①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

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(제33조 내

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

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

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

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

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

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제36조(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) 

①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

지급개시일(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

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

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

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

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

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

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

투자설명서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노아름 부책임운용전문인력: 배호진 

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

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 

※ 설정 후 3년 미경과 

 

- KB RISE 미국반도체인버스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(합성H) 

구분 변경전 변경후 

신탁계약서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생략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으로 

보유하고 있는 현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

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좌동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에서 

취득한 배당금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

한도로 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율을 최소



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

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

 

 

 

17. ~ 19. 생략 

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배일

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

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이 경우 투자신탁분배금

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

수 있다. 

17. ~ 19. 좌동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

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

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

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

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

보한다. 

1. ~ 2. 생략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을 

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

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

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

자에게 분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

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

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

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

1. ~ 2. 좌동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[이자수입 및 배당이익(다

만, 제4호에 따른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)

은 제외한다] 

(신설) 4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

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

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

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

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

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

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

(신설)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

투자신탁분배금과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에서 취

득한 배당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

도로 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

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

이익금(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를 포함한다)을 

초과할 수 있다. 

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

한 투자신탁분배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

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제36조(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

의 시효 등) ①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

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(제33조 내

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

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

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

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

제36조(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) 

①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

지급개시일(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

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

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

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

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



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

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

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

투자설명서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노아름 부책임운용전문인력: 이채연 

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

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 

※ 설정 후 3년 미경과 

 

- KB RISE 코리아밸류업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(주식) 

- KB RISE 코리아금융고배당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(주식) 

구분 변경전 변경후 

신탁계약서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생략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으로 

보유하고 있는 현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

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

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

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

 

 

 

17. ~ 19. 생략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좌동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에서 

취득한 배당금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

한도로 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율을 최소

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배일

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

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이 경우 투자신탁분배금

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

수 있다. 

17. ~ 19. 좌동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

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

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

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

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

보한다. 

1. ~ 2. 생략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 

 

 

 

 

 

 

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

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

자에게 분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

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

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

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

1. ~ 2. 좌동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[이자수입 및 배당이익(다

만, 제4호에 따른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)

은 제외한다] 

(신설) 4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

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

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

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

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

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



 

 

 

 

 

 

 

 

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을 

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

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

(신설)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

투자신탁분배금과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에서 취

득한 배당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

도로 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

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

이익금(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를 포함한다)을 

초과할 수 있다. 

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

한 투자신탁분배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

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제36조(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

의 시효 등) ①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

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(제33조 내

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

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

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

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

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

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제36조(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) 

①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

지급개시일(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

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

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

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

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

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

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

투자설명서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신현우 부책임운용전문인력: 이도진 

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

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 

※ 설정 후 3년 미경과 

 

- KB RISE 미국S&P500엔화노출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(합성H) 

구분 변경전 변경후 

신탁계약서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생략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으로 

보유하고 있는 현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

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

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

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

 

 

 

17. ~ 19. 생략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좌동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에서 

취득한 배당금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

한도로 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율을 최소

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배일

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

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이 경우 투자신탁분배금

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

수 있다. 

17. ~ 19. 좌동 

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

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

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

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

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

보한다. 

1. ~ 2. 생략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을 

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

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

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

자에게 분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

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

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

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

1. ~ 2. 좌동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[이자수입 및 배당이익(다

만, 제4호에 따른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)

은 제외한다] 

(신설) 4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

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

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

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

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

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

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

(신설)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

투자신탁분배금과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에서 취

득한 배당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

도로 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

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

이익금(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를 포함한다)을 

초과할 수 있다. 

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

한 투자신탁분배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

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제36조(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

의 시효 등) ①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

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(제33조 내

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

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

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

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

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

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제36조(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) 

①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

지급개시일(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

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

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

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

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

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

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

투자설명서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신현우 부책임운용전문인력: 이도진 

제2부 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

나. 과세 

제2부 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

나. 과세 



(1)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: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

이 없는 것이 원칙 

투자신탁 단계에서는 (중략) 원천징수하고 있습니

다. 다만,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

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. 

환급세액 = 외국납부세액x환급비율 

* 환급비율: 과세대상소득금액/국외원천과세대상

소득금액. 단, ‘환급비율>1’이면 1, ‘환급비율<0”이

면 0으로 함 

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(중략) 비용으로 처

리하고 있습니다. 

(1)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: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

이 없는 것이 원칙 

투자신탁 단계에서는 (중략) 원천징수하고 있습니

다. 다만, 2025년 1월 1일 이후 투자신탁에서 발

생하는 외국납부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(판매회사)

가 투자자에게 투자신탁의 이익 지급시 투자자가 

납부할 세액에서 투자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

을 차감하여 원천징수합니다. (※2024년말까지 발

생한 외국납부세액은 투자신탁에서 환급 받아 세

전 기준가로 환원함) 

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(중략) 비용으로 처

리하고 있습니다. 

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

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 

※ 설정 후 3년 미경과 

 

- KB RISE 바이오TOP10액티브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(주식) 

구분 변경전 변경후 

신탁계약서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생략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으로 

보유하고 있는 현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

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

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

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

 

 

 

17. ~ 19. 생략 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

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

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

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1. ~ 15. 좌동 

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에서 

취득한 배당금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

한도로 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율을 최소

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배일

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

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이 경우 투자신탁분배금

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

수 있다. 

17. ~ 19. 좌동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

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

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

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

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

보한다. 

1. ~ 2. 생략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 

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

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

자에게 분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

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

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

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

1. ~ 2. 좌동 

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

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

에따라 계산되는 이익[이자수입 및 배당이익(다

만, 제4호에 따른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)

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을 

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

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은 제외한다] 

(신설) 4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

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

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

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

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

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

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

(신설)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

투자신탁분배금과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에서 취

득한 배당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

도로 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

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

이익금(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를 포함한다)을 

초과할 수 있다. 

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

한 투자신탁분배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

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 

제36조(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

의 시효 등) ①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

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(제33조 내

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

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

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

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

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

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제36조(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) 

①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

지급개시일(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

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

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

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

수 있다. 

②신탁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

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

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
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

투자설명서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신현우/구동현 부책임운용전문인력: 이도진/구동현 

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

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 

※ 설정 후 3년 미경과 

 

- KB RISE AI반도체TOP10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(주식) 

- KB RISE AI전력인프라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(주식) 

구분 변경전 변경후 

투자설명서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신현우 부책임운용전문인력: 김동환 

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

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 

※ 설정 후 3년 미경과 

 

 

 



- KB RISE 동학개미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(주식) 

구분 변경전 변경후 

투자설명서 

책임운용전문인력: 신현우 책임운용전문인력: 김동환 

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

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 

※ 설정 후 3년 미경과 

 

- KB 글로벌주식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)(H) 

- KB 글로벌주식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)(UH) 

- KB스타 중국본토 CSI300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) 

구분 변경전 변경후 

투자설명서 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황상욱 부책임운용전문인력: 김병걸 

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

 

- KB 글로벌 디지털체인 경제 증권 투자신탁(주식) 

구분 변경전 변경후 

투자설명서 

책임운용전문인력: 김홍곤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김정아/윤여두/이재민 

책임운용전문인력: 김정아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윤여두/이재민 

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

 

- KB RISE 글로벌 AI밸류체인 ETF 모아드림 증권 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 

- KB RISE 미국 ETF 모아드림 증권 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 

구분 변경전 변경후 

투자설명서 

책임운용전문인력: 신현우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노아름 

책임운용전문인력: 김동환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이도진 

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

 

- KB RISE 미국 고배당 ETF 모아드림 증권 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 

구분 변경전 변경후 

투자설명서 

책임운용전문인력: 신현우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김동환 

책임운용전문인력: 김동환 
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이도진 

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

 

- KB 달러표시 아시아 채권 증권 자투자신탁(채권-재간접형)(H) 

- KB 달러표시 아시아 채권 증권 투자신탁(USD)(채권-재간접형) 

- KB 글로벌 리얼에셋 인컴 증권 자투자신탁(채권)(H) 

- KB PIMCO 글로벌 인컴 셀렉션 증권 자투자신탁(채권-재간접형)(H) 

- KB PIMCO 글로벌 인컴 셀렉션 증권 자투자신탁(USD)(채권-재간접형) 

구분 변경전 변경후 

투자설명서 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윤선정 부책임운용전문인력: 이은정/박수연 

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

 

 

 



- KB 미국 하이일드 증권 자투자신탁(채권-재간접형)(H) 

- KB 미국 하이일드 증권 자투자신탁(채권-재간접형)(UH) 

구분 변경전 변경후 

투자설명서 
부책임운용전문인력: 이은정/윤선정 부책임운용전문인력: 이은정/박수연 

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

 

 

2. 변경(예정)일: 2026년 01월 29일(목) 


